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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통상 으로 제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확인

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온라인 거래에 정 으로 향을 미쳐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 칭성 문제가 

히 해소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를 표하는 풍부한 이질성

을 가진 5,422명을 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 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

침의 인지와 확인에는 유의미한 차이 이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요하게 인식할수록, 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

험이 있을수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어느 정도 정보 비 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만일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더 

단순하고 읽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규모는 참여자 수와 거래액기 으로 연간 

46만 명, 224억 원 정도 확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online privacy policy, which is designed to 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between 

websites and internet users. We empirically analyze the recognition, confirmation of the online privacy policy, and its effects 

on online transaction behavior using a rich survey data representing 5,422 Korean internet user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confirmation, and confirmation behavior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mportance of privacy issue and the experience of privacy invasion. Second, binary variable regressions show that 

internet user tends to participate in online transaction if he/she confirms the online privacy policy positively. Finally, if 

websites would make online privacy policy easy and short, a yearly online transaction market size of Korea would increase 

by 0.46 million participants and 22.4 b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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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0년을 기 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온라인 

상거래 지출액은 16조원을 돌 하 고, 2008년을 기

으로 체 융거래 에서 온라인 융거래가 차지

하는 비 은 건수 기  82%, 액 기  24%를 차지

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와 온라인 융거래의 증가

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를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의 

제공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 기업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라

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더

욱이 일반 인 웹사이트에 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 가 훨씬 넓은 온라인 거래에서는 라이버시 침해

의 가능성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용이나 온라

인을 통한 상품의 구매 시 개인정보에 한 라이버

시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자거래 발

의 걸림돌이자 해결과제로 알려져 왔다. Privacy 

and American Business(2005)에서 행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라이버시 우려

(privacy concern) 때문에 온라인 상 에서 구매하

지 않고 있으며, 응답자의 67%가 거래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이 무 복잡하

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온라인 상 에 자

신의 개인정보의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 한 Awad and Krishnan(2006)은 라이

버시 우려가 온라인 서비스를 한 개인 정보의 제공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2], 

Dinev and Hart(2006)는 라이버시 우려가 온라

인 거래 의도에 부정 으로 작용함을 보이고 있다[3]. 

이 듯 라이버시 침해에 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온라인 거래가 충분히 발 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

는 주요한 이유는 소비자와 온라인 거래 기업 간에 존

재하는 정보 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y) 

때문이다. 즉, 최  거래 이후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개인정보를 온라인 거래 기업

이 사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해 잘 알 수 없는 정

보 비 칭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

이 온라인 거래의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비 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 일 부터 

모색되어 왔는데, 그 에 표 인 것이 ‘개인정보 인

증마크(privacy seal)’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이다. 

먼  개인정보 인증마크는 정보 비 칭성에 따른 

라이버시 침해 험성에 한 민간의 자율규제 인

(self-regulatory) 해결방법으로,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리 수 을 종합 이

고 객 으로 평가하여 일정기 을 충족하는 경우 인

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Privacy  i-Safe 등을 그 로 들 수 있는데, 

2012년 9월 재 각각 174개  54개의 기업이 인증

마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인터넷 사이트의 개

인정보 처리  리의 행이나 원칙을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에서 지 한 정보 비 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작

년에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

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   보호조치 등을 문서

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

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 두 가지 방법 에서 특히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주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

하는 소비자들이 자거래 참여에 더 극 인지를 분

석하여 과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보 비 칭성 문제

를 해소하는 데에 효과 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 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은 분석을 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풍부함과 충

실성에 있을 것으로 단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효과와 련된 기존 연구의 부분은 특정 라이버시 

이슈를 해 설계된 설문조사 는 실험방법에 의존하

기 때문에 상 으로 측치의 수가 매우 작거나 데

이터의 이질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를 들어, Tsai, Egelman, Cranor and Acquisti 

(2011)에서는 실제 상거래 사이트를 재 하여 총 48

명을 상으로 배터리와 장난감 구매에 한 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4], Awad and Krishnan 

(2006)는 400여명의 온라인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2]. Dinev and Hart 

(2006)  이동주, 김명수(2011)에서는 각각 학생 

369명과 136명을 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

고 있다[3,5].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 http://www.eprivac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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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측 

치수

나이 32.76 11.86 12 59 5,422

성별 0.53 0.49 0 1 5,422

학생

더미
0.27 0.44 0 1 5,422

주부 

더미
0.13 0.33 0 1 5,422

무직자 더미 0.06 0.24 0 1 5,422

사용빈도 더미 0.73 0.45 0 1 5,422

(주) 성별: 남성=1, 여성=0

학생 더미: 학생=1, 학생 제외=0

주부 더미: 주부=1, 주부 제외=0

무직자 더미: 무직자=1, 무직자 제외=0

사용빈도 더미: 하루 수차례 인터넷 사용자=1, 

              그 밖의 사용자=0

[표 1] 개인  특성 변수 (기본 통계치)5,422명을 상으로 조사한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의 원자료로, 이는 기존의 자료에 비해 훨씬 개인 인 

특성이 다양한 집단을 포 하고 있어, 우리나라 인터

넷 이용자를 표할 수 있는 풍부한 이질성을 가진 충

실한 데이터인 것으로 단된다[6].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에 해 소개하고, 주요 변

수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 소비자들의 인지(recognition)와 확인(confirma-

tion)의 차이에 해 살펴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을 결정하는 요인에 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개

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이 과연 자거래 행동에 정

인 효과를 가지는지에 해 살펴보고, 만일 소비자

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으

로 제공된다면, 우리나라 자거래 시장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해 논의한다. 5장은 요약  결

론이다. 

II. 본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의 201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편)의 

원자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의 정

보보호 황  련 정책 수립의 기  자료의 수집을 

해, 1998년부터(2006년 이후에는 매년) 조사를 실

시하여 왔는데, 2010년의 조사의 경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변수로 하여 비례 할당한 표본을 이용하

여 국 만 12-59세의 인터넷 이용자 5,422명을 

상으로 2010년 10월에 온라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조사 내용은 정보보호  개인정

보보호의 요성  역기능에 한 인식, 정보보호 제

품 이용 황  정보보호 책 수립 여부, 인터넷 침

해사고 응 황, 데이터 보안 련 응 황, 이메

일  휴 화 스팸 방지를 한 응 황, 인터넷 

역기능 피해  신고 황, 신규서비스에 한 정보보

호 인식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6]. 

이러한 원자료 에서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자료

는 다음과 같다. 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인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개별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직

업(학생, 주부, 무직자)  인터넷 사용빈도의 설문 

항목을 사용하 다. 이 변수들의 기본 인 통계치는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에 한 요성 인식  침해 경

험에 한 변수는 인터넷 사용자 본인이 개인정보에 

해 생각하는 요성2)  개인정보 침해 경험 여부3)

를 묻는 설문 항목을 이용하 다. [표 2]에 의하면 응

답자  65%가 개인정보에 해 매우 요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17%가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측 

치수

개인정보 요성

인식 더미 
0.65 0.48 0 1 5,422

개인정보 침해 

경험 더미 
0.17 0.38 0 1 5,422

(주) 개인정보 요성 인식 더미: 인식자=1, 비인식자=0

개인정보 침해 경험 더미: 경험자=1, 미경험자=0

[표 2] 개인정보보호 요성 인식  침해 경험 변수 

(기본 통계치)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에 

한 인지  확인에 한 변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

인정보 처리방침 존재에 해서 알고 있는지(인지)의 

여부와 실제로 확인하는지(확인)의 여부를 조사한 설

문 항목을 이용하 다.4) [표 3]에 의하면 응답자  

2) ‘  요하지 않다’, ‘ 요하지 않은 편이다’, ‘ 요한 편

이다’, ‘매우 요하다’의 네 가지 응답 에서 매우 요

하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개인정보의 요성을 인식하는 

사용자로 포함하 다. 

3)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경험자로 포함하 다. 

4) ‘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는 편

이다’, ‘반드시 확인한다’의 네 가지 응답 에서 후자의 

두 가지의 응답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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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29%가 이를 실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측 

치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지 

더미

0.71 0.45 0 1 5,422

개인정보 

치리방침 확인
0.29 0.45 0 1 5,422

(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지 더미: 인지자=1, 비인지자=0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더미: 확인자=1, 비확인자=0

[표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지  확인 변수(기본 통계치)

마지막으로 온라인 거래 경험에 한 변수는 인터

넷 구매  매를 이용해 본 응답자와 인터넷 뱅킹 

는 주식거래를 경험해 본 응답자의 교집합을 사용하

다.5) [표 4]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온라인 상

거래와 온라인 융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측 

치수

온라인 거래 

경험 더미 
0.63 0.48 0 1 5,422

(주) 온라인 거래 경험 더미: 경험자=1, 미경험자=0

[표 4] 온라인 거래 경험 (기본 통계치)

I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지  확인

개인정보보호에 한 연구 에서 일종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하

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에 한 태도(attitude)

와 행동(behavior)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라이버시 역설

(privacy paradox)라고도 칭해진다[7]. 를 들어, 

Acquisti and Grossklags(2004)에 따르면, 인터

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부분의 설문조사

(survey)의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염

려하고, 이의 보호를 해 극 인 행동을 취할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한 행동이 그다지 

자로 포함하 다. 

5) 온라인 상거래와 온라인 융거래의 교집합을 이용한 다

른 이유는 온라인 상거래의 경험자가 체 응답자의 

95%를 차지하여 종속변수로서의 변별력이 약해지기 때

문이었다. 

많은 비용을 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

수의 이용자만이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한다[8].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라이버시 역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태도와 행

동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해 분석해보도록 한다. 

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 인지  확인에 

한 기본 통계치를 보여주는 [표 2]에 따르면 총 

5,422명의 인터넷 이용자 에서 웹사이트의 개인정

보 처리지침 공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3,843명(70.9%)이며,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확인하

는6) 이용자는 1,580명(2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 인지

(태도)  행동(확인)이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기 해서 다음의 표를 참조해보자. 

구분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합계

X O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지 

X 1,579 0 1,579

O 2,263 1,580 3,843

합계 3,842 1,580 5,422

Pearson chi2(1) = 916.1593,   Pr = 0.000

Fisher's exact = 0.000

[표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지  확인의 계

[표 5]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정보 처

리방침의 존재를 인지하는 인터넷 이용자 에서 극히 

일부분만이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즉, 3,843명 

에서 과반수 이하인 41.1%인 1,580명만이 이를 실

제로 확인을 하며, 나머지 58.9%인 2,263명의 이용

자는 이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행동

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차이를 

Pearson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테스트하면,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 설문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

는 이용자를 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  72.1%가 “내용이 많아 읽어보기 번거롭다”

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urow et al.(2005)

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70%의 응답자가 개

6) ‘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는 편

이다’, ‘반드시 확인한다’의 네 가지 응답 에서 후자의 

두 가지로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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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처리방침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과 질

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9].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 인지(태도) 

 확인(행동)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단계에 걸쳐 

이를 분석하 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지하는 사용자(3,843

명)를 두 개의 그룹,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

는 그룹(1,580명)과 그 지 않은 그룹(2,263명)으로 

나 어, 이들 사이에 어떠한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선험 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하게 인식한다면, 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연성

은 다음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 사이에 개인정보보호의 요

성을 인식하는 데에 유의미한 차이 이 존재하며, 개

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그룹이 더 개인정보보호

를 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요성 

합계
X O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X 803 1,460 2,263 

O 476  1,104 1,580 

합계 1,279 2,564 3,843

Pearson chi2(1) = 12.0258,   Pr = 0.001

Fisher's exact = 0.001

[표 6]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과 개인정보보호 

요성의 계

다음으로 [표 7]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 사이에 개인정보 

침해 경험에 있어 역시 유의미한 차이 이 존재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그룹이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개인정보 침해 경험

합계
X O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X 1,867  396 2,263 

O 1,241 339 1,580 

합계 1,279 2,564 3,843

Pearson chi2(1) = 9.4174,   Pr = 0.002

Fisher's exact = 0.002

[표 7]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과 개인정보 침해 

경험의 계

둘째, 이러한 계가 인터넷 소비자의 개인 인 특

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식 (1)과 같은 횡단면 추정식을 살펴보았다. 여기

서 주의할 은 추정이 상이 되는 샘 이 체 인터

넷 이용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지하는 인

터넷 이용자만을 상으로 한다는 이다. 따라서 이 

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그룹이 개인 인 특성

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정보의 요성에 한 인식, 그

리고 개인정보 침해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지를 살펴보기 한 식이다. 

        (1)

여기서 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변수이고, 

와 는 각각 개인정보 요성  개인정

보 침해 경험 변수이다. 는 개인 인 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이다. 그런데 의 추정식에서 종속변수가 정

보보호 처리지침을 확인하는지 그 지 않은지의 이항

변수(binary variable)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

에 합한 추정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

으로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 모형은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2)  

즉 종속변수가 연속 인 경우에 이에 직  추정모

형을 세우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종속변수가 이항변

수일 경우, 이의 확률분포인 ∙를 통하여 간 으

로 모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확률분포함

수에 따라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 함

수가 사용되는 경우를 로짓(Logit) 분석, 표 정규분

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함수가 사용

되는 경우를 로빗(Probit) 분석이라고 한다.

추정식 (1)을 로짓  로빗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개인  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 에서 나이와 무직 여부만이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직

업이 있을수록 유의미하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인  특

성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요하게 인식할

수록,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존재할수록, 유의미하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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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Logit Probit

나이 
0.0271**

(0.000)

0.0168**

(0.000)

성별
0.144

(0.057)

0.090

(0.053)

인터넷 

사용빈도

0.123

(0.137)

0.077

(0.131)

 직업더미

[학생]

-0.035

(0.758)

-0.0199

(0.784)

직업더미

[주부]

0.157

(0.209)

0.098

(0.208)

직업더미

[무직]

0.314*

(0.023)

0.196*

(0.022)

개인정보 

요성 인식

0.182*

(0.012)

0.113*

(0.022)

개인정보 침해 

경험

0.234**

(0.006)

0.146**

(0.006)

상수항
-1.636**

(0.000)

-3.065**

(0.000)

NO. obs 3,843 3,843

Pseudo  0.027 0.027

LR. 
140.51

(0.000)

140.18

(0.000)

(주) 호속의 숫자는 p-value (*: p < 0.05, **: p < 0.01) 

[표 8] 추정 결과

결론 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이를 확인하는 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

이 존재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확인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에 비해 개

인정보보호를 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 침해의 경

험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IV.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과 온라인 거래

4.1 추정모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자거래에 참여에 더 

극 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해 추정식을 다

음의 식 (3)과 같이 설정하 다. 

              (3)

여기서 는 온라인 거래에 한 변수이고, 는 개

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변수이며, 는 개인 인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즉 이 추정식은 개인 인 특성

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이

용자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 역시 종속변수인  온라인 

거래의 참여가 이항변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로짓 

 로빗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그 결과는 [표 9]

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
종속변수: 온라인 거래 참여

Logit Probit

나이 
-0.005

 (0.207)

-0.003

(0.185)

성별
-0.012

(0.867)

-0.004

(0.925)

인터넷 

사용빈도

1.223**

(0.000)

0.734**

(0.000)

 직업더미

[학생]

-2.089**

(0.000)

-1.268**

(0.000)

직업더미

[주부]

-0.432**

(0.000)

-0.259**

(0.000)

직업더미

[무직]

-0.484**

(0.000)

-0.291**

(0.000)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0.289**

(0.000)

0.164**

(0.000)

상수항
0.459**

(0.008)

0.282**

(0.005)

NO. obs 5,422 5,422

Pseudo  0.181 0.181

LR. 
1293.68

(0.000)

1294.58

(0.000)

(주) 호속의 숫자는 p-value (*: p < 0.05, **: p < 0.01) 

[표 9] 추정 결과

이에 따르면 개인 인 특성 에서는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학생이 아닐수록, 주부가 아닐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온라인 거래의 참여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추정식에서 가장 요한 변수인 개인

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 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

를 통제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

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

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정보보호 처리방침과 온라인 거래 확  효과

앞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 

 71.2%가 “내용이 많아 읽어보기 불편하기” 때문이

라는 것을 언 한 바 있다. 이번 에서는 만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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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온라인 거래 참여

한계  효과 표본 오차 P-value

나이 -.0011572  .000873  0.185  

성별* -.0014941 .015893 0.925  

인터넷 

사용빈도*
.2811029 .016068 0.000

직업더미[학생]* -.4726652 .020707 0.000

직업더미[주부]* -.0992408 .025217 0.000

직업더미[무직]* -.1123511 .030419 0.000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060528 .015303 0.000

찰된 확률   .6270749

측된 확률   .6425254

(주) *는 더미변수로 한계  효과는 0에서 1로 변할 때의 

효과를 의미하며, p-value는 한계  효과가 0이라는 

가설의 검증치임

[표 10] 한계  효과나라의 모든 온라인 거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을 간단히, 그리고 읽기 쉽게 만든다면 온

라인 거래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의 질문을 해

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해 일종의 상한치

(upper bound)에 해당하는 수치를 추산하고자 하

며, 이를 해 몇 가지 조작 인 가정이 필요하게 된

다. 첫째, 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간단하고 쉽게 처리방침을 만들어 제

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이를 확인할 지에 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이용자가 모두 확인

을 한다는 가정을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온라

인 거래에 참여할 한계 인 확률은 의 실증분석을 

이용하면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회귀식 추정

방식과 로짓  로빗 분석의 차이 은 후자의 경우 

추정계수가 확률분포에 향을 받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곧바로 독립변수의 한계 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는 이다. 

따라서 한계 인 효과를 보기 해서는 로짓  

로빗에서 가정하는 확률분포함수를 감안하여 추정계

수를 재계산하여여 한다[10]. 한 만일 독립변수가 

연속변수라면 한계  효과를 이 변수의 평균치에서 계

산하는데, 독립변수가 더미변수일 경우에는 더미변수

가 0에서 1로 바뀔 경우의 한계  효과를 나타내게 된

다. 로빗 분석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추정하면 다

음과 같다. 

[표 10]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은 

6.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자료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

고, 동시에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1,564명이며, 이를 비 으로 환산하면 28.8%가 된

다. 여기서 두 번째 가정으로 이 28.8% 수치가 우리

나라 체 인터넷 이용자에서도 그 로 용된다고 가

정한다. 이 가정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원자료가 실제 

인터넷 이용자의 분포를 반 하고 있고 충분한 측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닐 것

으로 단된다. 

이제 우리나라 체 인터넷 이용자 에서 28.8%

가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고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단순하고 읽기 쉬워져서 이 에 71.2%의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 온라인 거래 참여에 어떠

한 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에 따르면, 2010년을 기 으로 우리나라 인터

넷 이용자의 수는 37,010천 명이며, 월 평균 48,600

원 정도를 온라인 상거래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1]. 여기서 세 번째 가정은 추가로 온라인 상거

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존 참여자의 평균 지출액 

정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가정 하에, 만일 개인정보 처

리방침이 단순하고 읽기 쉬워져서 이를 확인하는 인터

넷 이용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할 때, 온라인 거래 참

여자의 증가  시장 확 의 정도를 추산해 보자. 먼

 온라인 상거래 참여자의 증가는 37,010천 명 × 

28.8% × 71.2% × 6.05% = 459천 명 정도일 것으

로 추산되며, 이들의 증가로 연간 기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확 는 459천 명 × 48,600원 × 12개월 = 

224억 원 정도 일 것으로 추산된다. 

V. 결  론

기존의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버시 침해에 

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온라인 거래가 충분히 발 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석되는데, 

이의 주요한 원인은 소비자와 온라인 거래 기업 간에 

존재하는 정보 비 칭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련 업체와 정부는 이러한 비 칭성의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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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일 부터 모색하여 왔는데, 이 에 표

인 것이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인터

넷 이용자를 표할 수 있는 풍부한 이질성을 가진 

5,422명을 상으로 조사된 풍부하고 충실한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 실증 인 분석

을 수행하 다. 

구체 으로는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존재를 

인지하는 인터넷 이용자들과 실제로 확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차이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자  

41.1%만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라이버

시 역설(privacy paradox)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존재를 인지하는 인터

넷 이용자를 이를 확인하는 그룹과 그 지 않은 두 개

의 그룹의 나 어 이들의 차이 이 어디에 연유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확인하는 그룹은 그 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개인정

보보호를 더 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

해의 경험이 더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른 말로 개인정보보호를 더 요하게 생각

할수록, 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역시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개인  특성 변

수를 통제한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

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

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원래 만들어진 의도인 온라인 기

업과 인터넷 이용자 간의 정보 비 칭성의 문제를 어

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를 이

용하여 만일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더 단순하고 읽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상거래의 참

여자가 약 46만 명, 온라인 상거래의 시장규모가 연간 

약 224억 원 정도 확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

정보 처리방침의 확인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한 실증 

분석의 결과가 소  말하는 후방 인과성(backward 

causation)을 가질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다. 이는 만일 자료가 패 데이터의 특

성을 가질 경우 단이 가능한 문제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횡단면 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이 온라인 거래 

참여에 미치는 향에 추가하여 구체 으로 어떠한 침

해를 경험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 참여에 

더 극 인지에 한 문제 역시 흥미로운 주제이지

만, 이에 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 다는 이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분으로 남겨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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